
문서 호 노동정책과-1919

결재일자 2013.3.11.

공개여부 대시민공개

침 호

시  민

주무 노동정책과장 고 노동정책 경제 흥실장

협  조
노사협력팀장

「취약근로자 보호」를 한

시민명 노동옴부즈만 운 계획

2013.3

경제진흥실
(노동정책과)



::: 해당사항이 없  경우 ‘  ■’ 표시하시  랍니다.

검토항목 검   토   여   부  (■ 표시)

시 민 참 여 

고 사 항

● 시 민 :    □ ( )  ■

● 이 해 당 사 자 :    □ ( )  ■

● 가 :    □ ( )  □

●   즈  만 :    ■ ( 시민명 노동 부즈만 )  □

법 타 

고 사 항

● 법 규 :  통 □  환경 □  재해 □   

 타 □ ( )  □ 

● 타 사 항 : 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 인지 □ 보 □

 취약계  ■ 인지 □ 장애인 □ 자인 □

  갈등 생 가능  □ 지 리 용 □   □ 

타 자 원 의 

활 용

● 중 앙 부 처 :    □ ( )  ■

● 민 간 단 체 :    □ ( )  ■

● 업 :    □ ( )  ■

 계    

단 체  의

● 계 :    ■ ( 고용노동부 )  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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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시 산 하 :    □ ( )  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- 3 -

「취약근로자 보호」를 한

시민명 노동옴부즈만 운 계획

  세사업장 근로자․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

권리구제 제도 안내 등을 한 시민명 노동옴부즈만을 운 하여

취약근로자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Ⅰ 시민명 노동옴부즈만 황

 운 근거

❍ 경제진흥실 방침[일자리정책과-624호 ‘12.1.16]

 구 성

❍ 원 :총 25명 (남 21명,여 4명)

❍ 임기 :2년 (2012.4.13~ 2014.4.12)

 기 능

❍ 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애로사항 청취

❍ 권익침해 등에 해 신속․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

차 안내

❍ 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한 지원 법령․제도 개선 건의

<시민명 노동옴부즈만 제도 추진경과 >

 제35 시장 공약사항 제시(시민 명 근로감독 제도 운 )

-최 임 제 반,근로기 법 반,비정규직 차별 등에 한 근로감독 강화

 서울지방노동청 업무 의 완료 :‘11.12.13

-‘신속․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내수 의 활동’을 하는 것으로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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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그간 추진실 한계

 운 형태 :개인사무실근무, 화상담※일부노동복지센터,거리상담병행

 운 실

❍ 총 884건 상담(3.5건/1인당/월)

․ 임 체불 213건

․ 해고 등 160건

․ 퇴직 여 135건

․ 산업재해 82건

․ 휴일근수 수당 등 44건

․ 기타(성희롱,차별 우)97건

․ 연차유 휴가 43건

․ 근로계약서 등 58건

․ 노조활동 등 31건

․ 최 임 11건

․ 산 후 휴가 10건

 한계

❍ 노동옴부즈만의 근로감독권 부재로 기능이 피해근로자에 한 구제 차

안내로 한정되어 있고,노무법인의 무료상담과 차별성 부족

-네이버지식in상담,노무법인인터넷무료상담등 근성이편리한매체다수존재

⇒ 노동옴부즈만 운 내실화 필요

❍ 노동옴부즈만 개인별 상담실 편차 심함→10건미만6명,61건이상6명
(’12.4월 ~ 12월)

상담건수 10건 미만 10건~30건 31건~60건 61건 이상

원 수 6명 10명 3명 6명

⇒ 노동옴부즈만 원 재 시 교체 검토

Ⅲ  시민명 노동옴부즈만 운 계획

< 기 본 방 향  >

◆ 상담활동 다양화를 통한 ‘피해자 권리구제’강화

- 화상담,노동복지센터 연계 상담 기능 수행,찾아가는 거리상담 병행

◆ 시의 모범 사용주 모델 확립을 한 ‘자율 노동개선 서비스’제공

- 민간 탁체 사용자·근로자 애로사항 청취,노동 련 법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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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로자 상담 기능 강화

행 화상담과 병행하여 4개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법률 상담

찾아가는 거리 상담으로 상담활동 강화

❍ 직무 범

-근로복지와 련된 제반 사항에 하여 애로사항 청취

-권익침해 등에 해 신속․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차 안내

-필요시 각종 신청․진정서 작성,사업주 면담 법률 안내,사후 리

-기타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

❍ 수당 지 :1건당 20,000원(월 10건,200,000원)

<찾아가는 거리 상담 >

 장 소 :지하철역사,다 이용 시설,근로자 집지역 등

 방 법 :노동복지센터 연계하여 시행

 주 기 :월 1회

<노동복지센터 연계 상담 >

 사업내용 :노동복지센터 4개소에서 피해근로자 직 면상담을 통하여

권익침해 등 권리구제 차 상담․안내

 사업기간 :2013.3월 ~ 6월

*’13년 상반기 운 효과분석 후 하반기 추진 검토

 상담 주기 :매주 화,목요일 오 (매월 2,3,4주)

*노동복지센터 이용자수
(’12.5.1~ 12.31)

구 분 주 소 이용자수

계 33,873

구로노동복지센터 구로구 구로3동 851
한화비즈 213호

4,593

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
마들역 지하1층 13,547

성동노동복지센터 성동구 성수동2가 300-3 9,196

서대문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 홍 동 48-84 6,5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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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간 탁업체 ‘자율 노동개선 서비스’제공

방 근로체계를 구축하여 모범 사용자 모델 확립

❍ 사업기간 :‘13.3月 ~ 12月

❍ 사업 상 :89개 민간 탁사무 (30인이상500인미만근로자)

＊ 울시 민간 탁사무 301개(시 투 ․출연기관 81개 제 )

-노사 의회 설치․운 근로계약서 등 각종 인사노무 련 자료를

갖추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를 우선 노무컨설

※ 30인 이상 사업장은 「근로자 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」제4조에

의거 의무 으로 노사 의회를 설치해야 함

*민간 탁사무 직원수 황 (단 :명,개소)
직원수

수탁사무
500이상 241~100 99~30 29~10 9~5 4이하

301
2

(120콜센터,
보라매병원)

11 78 88 72 50

❍ 사업내용

-근로계약서,취업규칙 등 황 악 사용자․근로자 애로사항 청취

-노동 련 법규 설명 근로(경 )개선방향 컨설 등

❍ 추진방법

매뉴얼 작성

⇨ 

노무컨설 기 설정

⇨ 

노무컨설 실시

․ 련 자료 수집 등

․3개 탁업체우선실시

․매뉴얼 보완

컨설 개선방안모색

․30인이상~500인미만

89개 탁업체컨설

-노무컨설 매뉴얼 보완 등을 해 우선 3개 탁업체 근로 황 악

-노무컨설 차

․1일차 :근로계약서,임 규정 등 개별 사업장 특성 악 면담사항 정리

․2일차 :근로자․사용자 간담회 근로․경 등에 한 개선방향 컨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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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추진일정

-노무컨설 매뉴얼 작성 :’13.3월

-3개 탁사무 우선 실시 :’13.4월

-매뉴얼 보완 후 수 노무컨설 (86개):’13.5월 ~

❍ 소요 산 :8,900천원(1개업체/100,000원)

 노동옴부즈만 운 시민 홍보 추진

❍ 기 간 :’13.3월 ~ 12월

❍ 홍보방법

-온라인 홍보

․ ․자치구 온라인매체(홈페이지,블로그,트 터 등)이용 홍보

․ 자치구 홈페이지 배 설치 않은 17개 자치구 설치 독려

(종로구, 구,동 문구, 랑구,강북구,노원구,양천구,은평구 제외)

-교통방송(TBS)라디오,TV자막 홍보

-자치구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무료신문 게재

-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:구청,동 주민센터 등 총 2,000부

❍ 소요 산 :5,000천원 (홍보포스터 제작 배포)

포스터 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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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 행정사항

❍ 탁사무 주 부서 의

- 상 :89개 탁업체

＊3개 탁사무:시립노원청소년수련 (아동청소년담당 ),시립 랑노인

문요양원(어르신복지과), 안내소( 정책과)

-내 용

․ 탁업체 방문 시기 의

․근로계약서,임 규정 등 근로 황 사 악

❍ 시민명 노동옴부즈만제도 운 시민 홍보 :‘13.3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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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1

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명단명단명단명단명단명단명단명단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명단 

연번 자치구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 주요 경력사항

1 종로구 강주원 남
1949.2.1
(만63세)

앙인사노무법인
표

(現)서울고등법원 민사 조정 원
(現)국민원익 원회 문상담 원

2 구 이 규 남
1972.1.14
(만40세)

세림노무법인
공인노무사

서울시청 경 기획실 근무

3 용산구 양 남
1977.7.29
(만34세)

국철도노동조합
법규부장

노무법인 세종 근무

4 성동구 김성호 남
1974.5.10
(만37세)

성동근로자복지센터
법규국 공인노무사

에이스노무법인 근무
(사)한국신지식인 회 근무

5 진구 김경희 여
1979.8.12
(만32세)

일신 노동법률사무소
표

노무법인 삼성노무사 근무
리서치 앤 리서치 근무

6 동 문구 남희덕 남
1963.9.1
(만48세)

노무법인 탑
표

하나노무법인 근무
LG하이 라자 근무

7 랑구 최용 남
1976.3.7
(만36세)

희망노무법인
표

유일노무법인 근무

8 성북구 이석진 남
1970.8.31
(만41세)

이석진공인노무사사무소
표

(現)한국여성민우회 상담자문 원
노동인권실 을 한 노무사모임부회장

9 강북구 조월출 남
1965.2.15
(만47세)

노무법인 신명
표

(現)노동 원회 국선노무사
(現)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

10 도 구 임종 남 1973.11.19
(만38세)

삼익노무사사무소
표

삼익노무법인 근무
세명노무사사무소 표

11 노원구 윤용진 남 1969.11.15
(만42세)

신우노무사사무소
표

제일노무법인 근무
동국노무법인 근무

12 은평구 배 의 여
1975.5.8
(만36세)

민주노총
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근무

13 서 문구 박문순 남
1976.11.10
(만35세)

서울일반노조
법규국장

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
노무법인 장 근무

14 마포구 박성훈 남
1977.1.26
(만35세)

법률사무소 피
공인노무사

(現)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 담당
다보상 법률사무소 근무

15 양천구 정풍용 남
1966.5.9
(만45세)

가교노무법인
공인노무사

(現)행정안 부 컨설 원
서울시청 인력개발과 근무

16 강서구 추정완 남
1975.8.24
(만36세)

노무법인 나우
공인노무사

미강기업(주)근무
서울지방노동 원회 국선노무사

17 구로구 최미숙 여
1963.11.22
(만48세)

노무법인 노사
표

앙행정심 원회 원
국가인권 연구 원

18 천구 근오 남
1941.5.26
(만70세)

천구상공회
공인노무사(노무상담)

e-신한노무법인 근무

19 등포구 오세경 남
1970.6.15
(만41세)

노무법인 두
표

신화노무법인 부 표
경기지방노동 원회 공익 원

20 동작구 김경모 남
1973.2.7
(만39세)

가야노무법인
표

(現)서울 소기업청 문상담 원
서울지방노동 원회 국선노무사

21 악구 강 순 남
1961.1.17
(만51세)

베스트노무법인
표

(現)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 담당
(現)서울지방노동 원회 국선노무사

22 서 구 손종욱 남 1970.4.18
(만41세)

노무법인 성
표

세정공인노무사사무소 표
(주)아이콘트롤스 인사업무

23 강남구 이 수 남 1983.3.26
(만29세)

유노무법인
공인노무사

(現)강남구의원

24 송 구 최두만 남
1978.12.11
(만33세)

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
노무법인 로고스 표 노무법인 나무 근무

25 강동구 김정순 여
1972.6.23
(만39세)

노무법인 천지
공동 표 우리노무법인 부 표


